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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장   일 반 공 통 사 항

 1-1  칙

   1) 목  

      본 시방서는 금천 Art Factory 리모델링 소방공사 반에 한 일반 인 공통 사항 로       

      시공상 지 야 할  사항  규 함  목 로 한다.

 1-2 일 반 사 항

   1) 도 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본 특 시방 를 실히 할 의 를 가지며

      도 공사 계약의 일부로  효  갖는다.

   2) 계도면, 공사 표  시방 에 명 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특 시방 에

      의한다.

   3) 도 자는 계도 에 명 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요한 사항 또는

      계법규에 규 는 사항  감독의 지시에 라 보  시공한다.

   4)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는 장 반입 에 견본  감독원에 출하여 사용

      승인  받 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   5) 본 공사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 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 한다.

 1-3 공 사 범 

   1) 자동 재 탐지

   2) 시각경보장치 

   3) 도등 

   4) 상 조명 

   



 2 장  소 방 시 

 2-1 자동 재 탐지 및 경보 

   1) 특 없는 재 경보 용 배  0.6kV/1kV 2종 닐 연 (HIV)  사용한다.

   2) 경보용 벨  직경 150mm 구경 이상의 것 로 90 PHONE 이상의 향효과를 갖는

      강  사용하여야 한다.

   3) 본 공사에 사용하는 는 내 부 식 승인품  사용하여야 하고 식 승인품이

      없는 것  시  최고품  사용하여야 한다.

   4) 모든 감지 의 배  송배 식 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 항  하여야 한다.

   5) 동발신  회로의 공통  7개 경계구역마다 별도로 구 하여야 한다.

   6) 재 신반의 감지  회로에는 감지  동작 로 인한 간  최소한 로 일 

      있도록 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.

   7) 신반의 원장치는 주 원장치  충 장치를 구분하고 주 원  체 사용 원의

      1.5배 이상의 용량이 도록 치하여야 하며 용 원  실부하로 40분 이상 통 할

      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.

   8) 충  장치에는 과충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.

   9) 원 장치에는 사용 원이 시 자동 로 원 로 체 고 상용 원 재공 시

      자동 로 상용 원 로 체 도록 자동 원 체 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.

  10) 동발신 의 치 높이는 바닥에  발신  심 지 1.5m로 한다.

  11) 재 신반에는 최소한 다 의 능 KEY를 내장하여야 한다.

      (가) 회로 시험

      (나) 도통 시험

      (다) 상 경보

      (라) 원 시험

      (마) 주경종 장치

      (바) 지구 경종 창치

      (사) 자동 복구

      (아) 자동 고장 검출

      (자) 소  펌 의 동 지

      (차) 도등 멸 스 치

  12) 모든 지 스 치에는 스 치 주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  13) 신반  분체 EPOXY  도장과 동등이상의 방법 로 도장한다.



  14) 본 시방 에 명 지 않  사항이라도 계도를 참고하여 능에 착 가 없도록 하여야

      하며 불분명한 사항  감독원의 지시에 라야 한다.

  15) 연 식 감지 는 표시등부  사용하고 높  장소에 치할 는 보 검이 용이하도록

      고 한다.

  16) 차동식 스포트  감지 는 방열 능 도 변 이 큰 것의 직상 또는 변 실 내의

      고압배 의 직상등 보 작업이 곤란한 장소는 해  취부한다.

  17) 식 스포트  감지 는 습도가 많  방, 분이 부착하는 천장 등에는

      감지 에 당한 방 처리를 한다.

  18) 감지 의 종류는 다 과 같다.

      . 식 스포트  (1종)

      . 차동식 스포트  (2종)

      . 연  감지  ( 식)

  19) 감지 의 치 치가 등 구의 치 치  복  시는 등 구로부  30cm 창

      내 로 이격 치하며 상 경보조작 구는 도면에 하는 외에 바닥 로부  

      150cm를 과하지 않도록 시 한다. 

2-2 시각경보장치 

   1)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 검 공사의 F1 인증 또는 행 자치부장 이

      지  고시한 능인  시험 에  검증 받아야 한다.

   2)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

    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. 난시

      :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. 난 는 소방 에 한 규칙이 하는 바에 

        의한다.

        이 경우 청각장애인  하여 상벨  주변에는 멸 태의 상 경보등  함께

        치하여야 한다.

   3) 치 높이는 바닥 로부  2m이상 2.5m 이하의 장소에 치 하여야 한다.

2-3 난구 도등 및 통로 도등

   1) 도등  소방법 시  지  2장 103조에  109조 규 에 의한 식 승인품

      사용하여야 한다.

   2) 난구 도등  난구 틀에  도등의 하부가 100mm 높이의 심부에 매입하여



      치하여야 한다.

   3) 통로 도등  바닥면 로부  도등이 하부가 300mm 는 치에 치하야 한다.

   4) 통로 도등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매입  취부하여야 한다.

   5) 각종 도등  등( 상 원 내장 )  사용한 것  치하여야 한다.

   6) 도등 배  특 없는 한 2종 연  (HIV)  사용한다.

2-4 상 조명등 

   1) 소방 상 의 각거실 및 복도, 계단 그 밖의 통로등에 치하며 재발생시 상용 원         

     시에 의한 자동 등 로 난자가 용이하게 할 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 2)  2.5mm 이상의 내열 (HIV) 또는 동등이상의 내열  가진  사용하고 내

      구조로  주요구조부에 매 하거나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 로 보 한다.

   3) 조도는 상조명등이 치 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  1룩스 이상 도록 할 것.

   4) 상 원  해당 조명등  20분 이상 효하게 등시킬  있는 것 로 하며 상용 원이

       경우 자동 로 상 원 로 환 도록 한다.

   5) 원  내장하는 조명등에 있어 는 평상시 등여부를 인할  있는 검 SW를 

      치하며 당해 조명등  20분이상 효하게 작동시킬  있는 용량의 축 지  원

      충 장치를 내장시킬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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